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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22. 4. 5.자 중요결정 요지

민    사

2018그758 집행에 관한 이의   (자) 파기환송 

[부작위채무에 관한 가처분결정의 공시집행의 위법 여부에 관한 사안]

◇집행권원에 집행장소・집행대상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집행관이 특정한 장

소・대상을 상대로 집행한 경우의 불복방법◇ 

집행관은 집행에 착수할 당시의 외관ㆍ징표는 물론 집행권원을 확인함으로써 적어도 

집행대상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범위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(대법원 

2014. 6. 3.자 2013그336 결정 등 참조), 부작위채무 및 간접강제명령을 적당한 방법으로 

공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. 한편, 집행권원이 되는 결정문의 주문 자체에 집행장소

나 집행대상이 명확히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이유를 살펴 집행장소나 집

행대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, 그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특정 집행장소나 집행대상 

이외의 장소나 대상을 상대로 집행을 하는 것은 위법하므로, 그 집행처분이나 집행절차의 

위법 여부에 관하여 불복의 이익이 있는 자는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라 ‘집행에 관한 

이의신청’을 할 수 있다.

☞ 집행관이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경업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집행하면서 위 결정
의 채무자가 이미 양도한 식당에 위 결정의 고시문을 부착한 사안에서, 집행권원에 집행
의 상대방으로 위 식당의 양수인이 기재되지 않았고, 위 식당도 집행대상・장소로 특정
된 것이 아니어서, 위 식당의 양도인 및 양수인은 모두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라 집행
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보아, 집행절차가 적법할 뿐만 아니라 그 위법 
여부는 집행관이 판단하기 어려운 실체상의 문제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결
정을 파기한 사례


